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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선군고시 제2010 -106호

초지조성 지구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초지조성 지구 해제 및 지형
도면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  07.  23.
정  선  군  수

붙임 1. 초지조성 지구지정(해제) 고시 대상 필지별 내역 1부. 
     2. 지형도면 1부. 끝.

□ 초지해제(고시) 내역

초지조성 허가현황(ha)

고시면적
(해제)

토지 소유자 허가자

초지조성
완료일 비고

위치 지번 지목 지적 허가면적 주소 성명 주소 성명

2필 2.25 2.25 2.25

정선읍 
용탄리 1222 임 0.21 0.21 0.21 정선읍 

용탄3리 권용섭 정선읍 
용탄2리 이영진 '84.11.30

“ 1220 임 2.04 2.04 2.04 “ “ “ “ '8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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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형도면

□지적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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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선군고시 제2010-112호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정선군의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제180회 정선군의회(임시회)에서 의결
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  07.  27.
정  선  군  수

(단위:천원)
                    구분

 회계별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 증감율

총     계 336,195,248 301,688,378 34,506,870 11.44%

일반회계 302,148,830 268,708,529 33,440,301 12.44%

기타특별회계 25,552,406 24,671,869 850,537 3.45%

정선군임대아파트관리운영 341,719 323,793 17,926 5.54%

의료급여기금 586,291 562,444 23,847 4.24%

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 41,987 41,987 0 0.00%

기반시설부담금 568,895 572,925 △4,030 △0.70%

장기미집행시설대지보상 623,068 600,000 23,068 3.84%

주택사업 130,121 110,196 19,925 18.08%

주차장 641,479 782,137 △140,658 △17.98%

수질개선 22,588,846 21,678,387 910,459 4.20%

상수도사업 8,524,012 8,307,980 216,032 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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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선군고시 제2010-115호

2010.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정정 및 이의신청지가 조정 고시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정선군부동산
평가위원회 심의 후 조정된 지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고시합니다.

2010.  07.  29.

정  선  군  수

□ 2010. 1. 1기준 개별공시지가 정정 및 이의신청지가 조정 고시
  1. 고시(가격)기준일 : 2010년 1월 1일
  2. 이의신청 조정필지 : 정선읍 봉양리 358-8번지 외 113필지
  3. 고시사항 : 개별필지 단위면적(㎡)당 가격(원)
  4. 고시방법 : 고시문 게시 및 이의신청인에게 개별통지.

□ 이의신청방법
이의신청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음.

□ 기타사항
의문사항에 관하여 정선군청 세무회계과 과표팀 (☏033-560-228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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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지가 조정 결정․고시 내역 
                                                            (단위:원/㎡)

심의

번호

토지소재지 토 지 현 황

전년지가 결정지가

이의

신청

요지

조정내용

(검증내용)

조정 

결정.고시 

가격법정동 리 별 지 번 지목 면적

1

정선읍

봉양리 358-8 전 139 218,000 199,000 상향 상향 218,000

2 애산리 536-1 대지 1,266 94,200 89,200 상향 상향 106,000

3 신월리 125 전 995 0 5,130 상향 상향 5,400

4 신월리 125-1 전 787 0 5,130 상향 상향 5,400

5 신월리 125-2 전 661 0 5,130 상향 상향 5,400

6 신월리 125-3 전 519 0 5,130 상향 상향 8,200

7 덕우리 57 임야 4,185 3,880 7,380 하향 하향 3,880

8 회동리 539 전 6,754 768 788 상향 상향 1,800

9 회동리 542 전 20,505 752 772 상향 상향 1,800

10 회동리 546 전 14,568 760 781 상향 상향 1,800

11 회동리 548 전 18,394 2,360 2,410 상향 적정 2,410

12 회동리 555 전 1,957 812 842 상향 상향 1,800

13 회동리 558 전 3,745 760 781 상향 상향 1,800

14 회동리 561 전 5,265 760 781 상향 상향 1,800

15 회동리 563 임야 1,580 1,740 1,800 상향 적정 1,800

16 회동리 566 전 2,945 776 797 상향 상향 1,800

17 회동리 568 전 863 1,900 1,800 상향 적정 1,800

18 회동리 570 전 3,256 776 797 상향 상향 1,800

19 회동리 572 전 3,481 1,900 1,800 상향 적정 1,800

20 회동리 573 전 1,451 812 842 상향 상향 1,800

21 회동리 574 전 1,289 812 842 상향 상향 1,800

22 회동리 576 전 5,270 811 841 상향 상향 1,800

23 회동리 577 전 10,860 811 841 상향 상향 1,800

24 용탄리 49-2 전 1,878 4,510 4,410 상향 상향 4,700

25 용탄리 134 전 715 3,600 3,580 상향 적정 3,580

26 용탄리 136 전 545 3,200 3,200 상향 적정 3,200

27 용탄리 747-5 전 1,699 6,230 6,140 상향 적정 6,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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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번호

토지소재지 토 지 현 황
전년지

가
결정지가

이의신청

요지

조정내용

(검증내용)

조정 

결정.고시 

가격법정동 리 별 지 번 지목 면적

28

정선읍

용탄리 748-2 전 933 8,050 8,070 상향 적정 8,070

29 용탄리 751 전 2,003 6,230 6,140 상향 상향 6,550

30 용탄리 752 전 2,264 6,230 6,140 상향 적정 6,140

31 용탄리 789-2 전 2,233 6,000 5,900 상향 적정 5,900

32 용탄리 790 대지 198 8,110 8,110 상향 상향 8,550

33 용탄리 791 전 3,312 5,340 5,250 상향 상향 5,600

34 용탄리 796 전 764 6,130 6,140 상향 적정 6,140

35 용탄리 798 답 3,172 6,900 6,900 상향 적정 6,900

36 용탄리 803 전 2,598 5,340 5,250 상향 상향 5,600

37 용탄리 805 전 4,182 6,060 5,950 상향 적정 5,950

38 용탄리 806 전 2,136 6,900 6,900 상향 적정 6,900

39 용탄리 808-1 대지 660 0 8,510 상향 상향 9,000

40 용탄리 808-2 전 294 6,060 5,950 상향 적정 5,950

41 용탄리 809 전 1,207 6,060 5,950 상향 적정 5,950

42 용탄리 935-1 전 4,582 5,320 5,200 하향 적정 5,200

43 광하리 56-4 전 435 19,800 19,800 상향 적정 19,800

44 광하리 67 전 177 19,800 19,800 상향 적정 19,800

45 광하리 276 전 4,440 7,840 7,650 상향 상향 7,840

46 광하리 1047 전 4,805 4,840 4,750 상향 상향 5,000

47 귤암리 56-5 임야 2,698 1,530 489 상향 상향 1,480

48 귤암리 56-8 임야 2,142 1,530 489 상향 상향 1,200

49

고한읍

고한리 62-73 대지 60 856,000 866,000 상향 적정 866,000

50 고한리 62-267 대지 27 280,000 283,000 상향 상향 866,000

51 고한리 85-25 대지 51 478,000 488,000 상향 상향 512,000

52
사북읍

사북리 284-20 전 1,263 100,000 126,000 하향 적정 126,000

53 사북리 356-220 전 38 526,000 528,000 하향 하향 370,000

54

신동읍

예미리 409-1 전 14,765 4,200 4,000 하향 적정 4,000

55 예미리 409-2 전 15,208 4,200 4,000 하향 적정 4,000

56 예미리 409-3 전 5,433 4,200 4,000 하향 적정 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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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번호

토지소재지 토 지 현 황
전년지

가
결정지가

이의신청

요지

조정내용

(검증내용)

조정 

결정.고시 

가격
법정동 리 별 지 번 지목 면적

57

신동읍

예미리 409-4 전 4,681 4,200 4,000 하향 적정 4,000

58 예미리 409-5 전 4,780 4,200 4,000 하향 적정 4,000

59 예미리 409-6 전 2,705 4,200 4,000 하향 적정 4,000

60 예미리 409-7 전 1,060 4,200 4,000 하향 적정 4,000

61 예미리 409-8 전 3,692 4,200 4,000 하향 적정 4,000

62 예미리 409-10 전 6,560 4,200 4,000 하향 적정 4,000

63 예미리 409-11 전 6,735 4,200 4,000 하향 적정 4,000

64 예미리 409-12 전 7,117 4,200 4,000 하향 적정 4,000

65 예미리 409-13 전 5,189 4,200 4,000 하향 적정 4,000

66 예미리 409-14 전 3,028 4,200 4,000 하향 적정 4,000

67 예미리 409-15 전 1,692 4,200 4,000 하향 적정 4,000

68 예미리 409-17 전 5,067 4,200 4,000 하향 적정 4,000

69 예미리 409-18 전 21,266 4,200 4,000 하향 적정 4,000

70 예미리 409-19 전 7,649 4,200 4,000 하향 적정 4,000

71 예미리 409-20 전 21,629 4,200 4,000 하향 적정 4,000

72 예미리 409-21 전 2,500 4,200 4,000 하향 적정 4,000

73 예미리 409-22 전 2,709 4,200 4,000 하향 적정 4,000

74 예미리 409-23 전 2,102 4,200 4,000 하향 적정 4,000

75 예미리 409-24 전 4,151 4,200 4,000 하향 적정 4,000

76 예미리 409-25 전 3,737 4,200 4,000 하향 적정 4,000

77 예미리 409-26 전 6,612 4,200 4,000 하향 적정 4,000

78 예미리 409-27 전 3,331 4,200 4,000 하향 적정 4,000

79 예미리 409-28 전 4,832 4,200 4,000 하향 적정 4,000

80 가사리 192-10 잡종지 4,961 35,700 39,600 하향 하향 24,700

81 고성리 41 전 1,408 4,470 4,470 상향 상향 5,110

82

화암리

화암리 396-14 대지 233 102,000 95,400 상향 적정 95,400

83 화암리 396-15 전 982 77,700 60,200 상향 상향 67,300

84 화암리 1199 대지 565 11,100 11,800 하향 하향 5,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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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번호

토지소재지 토 지 현 황

전년지가 결정지가
이의신청

요지

조정내용

(검증내용)

조정 

결정.고시 

가격법정동 리 별 지 번 지목 면적

85

화암면

석곡리 514-4 하천 69 1,910 1,940 상향 적정 1,940

86 석곡리 531-2 하천 112 1,910 1,940 상향 적정 1,940

87 몰운리 207-3 전 906 2,570 2,540 상향 적정 2,540

88 호촌리 54 임야 18,258 405 405 상향 적정 405

89 호촌리 62 임야 7,970 401 401 상향 적정 401

90
남  면

무릉리 608-9 전 350 290,000 302,000 하향 적정 302,000

91 낙동리 528-6 전 18,695 7,990 8,610 상향 적정 8,610

92

여량면

유천리 330 전 3,560 9,140 9,850 하향 하향 9,180

93 유천리 368 전 2,476 9,140 9,850 하향 하향 8,070

94 유천리 385-8 대지 575 14,200 15,700 하향 하향 14,800

95 유천리 385-13 대지 512 19,000 21,000 하향 적정 21,000

96 유천리 385-29 답 622 12,400 13,400 하향 적정 13,400

97 유천리 385-32 대지 182 18,000 19,900 하향 적정 19,900

98 유천리 385-33 전 310 11,400 12,200 하향 하향 11,300

99 유천리 399 답 208 10,000 10,700 하향 하향 10,200

100 유천리 산187-1 임야 1,950 162 172 하향 적정 172

101 구절리 251-1 대지 895 16,700 14,000 상향 상향 24,000

102 구절리 277-18 대지 54 25,200 27,900 상향 상향 31,200

103

북평면

남평리 1294-1 대지 486.5 68,000 70,000 하향 적정 70,000

104 남평리 산139 임야 143,108 269 376 하향 하향 317

105 나전리 424-2 전 2,645 11,000 12,700 하향 적정 12,700

106 나전리 426-4 전 662 14,200 14,200 하향 적정 14,200

107

임계면

직원리 524-67 전 1,326 9,580 9,320 상향 적정 9,320

108 송계리 894 답 1,008 7,500 7,800 하향 적정 7,800

109 봉산리 588-1 전 2,938 6,680 7,090 하향 적정 7,090

110 봉산리 588-2 전 1,068 6,680 7,090 하향 적정 7,090

111 문래리 232 하천 1,060 10,400 10,700 하향 하향 1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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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정정 결정․고시 내역 

                               (단위:원/㎡)
토지소재지

지목
년도

기준일
결정가격 정정내용

부동산평가위원회 정정

결정.고시 

가격법정동 리별 지 번 심의가격 심의결과

북평면

숙암리 602 전 2010 47,300 토지특성오
류 30,300 원안통과 30,300

“ 606 전 2010 47,300 “ 30,300 “ 30,300

“ 606-1 전 2010 47,300 “ 30,300 “ 3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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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선군고시 제2010-116호

정선군 택시요금 운임 요율 결정사항 고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정선군 
소형 및 경형택시 운임․요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 고시한다.

2010.  07.  30.
정  선  군  수

1. 목 적
  본 고시는 2010. 07. 31. 00:00시부터 적용되는 정선군 소형 및 경형택시 요금에 
대하여 택시 이용자와 요금 시비를 근절하고 건전한 여객운수사업 확립

2. 적용요금
  ○ 강원도 소형 및 경형택시 운임․요율의 적용 시행 

구   분 기 결정 금회 결정 비  고중형택시 소형택시 경형택시
기본운임

(2km까지) 2,200원 2,000원 1,700원

거리운임 165m당 100원 185m당 100원 225m당
100원 주행속도와 관계없음

시간운임
(15km이하 
주행시/h)

40초당 100원 45초당 100원 53초당 100원
도시지역 시속 15km
이하 주행시 소요시간
이 길어 소요시간에

따라 적용

  ○ 할증요금 : 아래 3. 할증요금 적용“과 같이 시행

3. 할증요금 적용
  가. 상기 복합할증구간 요(공차)율은 빈차로 돌아올 것을 예상한 요율로서 승차한 

지점에서 목표지점을 경유하여 하차시까지 최초 승차 고객이 특정한 사정 없이 
일정시간을 지속적으로 승차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못함(공차가 발생하지 않으



정   선   군   보

- 11 -

면 복합할증요율 적용을 할 수 없음) 
  나. 정선군 택시 복합 할증 구간 요(공차)율은 기존 고시된 아래 “표1” 정선군 택

시 복합 할증 구간 요(공차)율을 적용하며, 세부구간별 복합할증요(공차)율 기
점은 “표 2”를 적용한다

  다. 귀로 운행시에는 미터기요금만 적용(강원랜드⇒고한ㆍ사북읍 등)
  라. 심야운행 할증 : 운행시간을 기준으로 00:00~04:00시간대 운행시 미터
      요금의 20% 할증
  마. 군(郡) 경계 외 할증 : 사업구역 외 운행시 70% 할증
  바. 비포장구간은 복합할증율 20%별도적용
  사. 호출사용료 : 호출장치를 부착한 택시를 호출하여 이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1

회에 1,000원의 호출사용료 별도 적용 가능
  아. 요금 산출시 100원단위 미만은 수수치 않음
  자. 할증지역의 경우 할증 구간임을 반드시 고지한 후 운행

4. 적용일 : 2010. 07. 31. 00:00시

“ 표 1 ”
정선군 택시 복합할증구간 요(공차)율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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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 ”
 세부 구간별 복합할증요(공차)율 적용 기점   

구  분
  구  간  별 복 합

할증율
비     고

할증율 적용기점 종점

정선읍

덕송리(적거리입구) 북평면 방향 63%  귀로시 미터요금

관문주유소 앞 회동,평창 방향 63%  귀로시 미터요금

정선역광장 개끝 방향 63%  귀로시 미터요금

진성주유소 고한읍, 동면 방향 63%  귀로시 미터요금

고한읍

고한여고 - 63%
※고한아파트는

 미터기 요금만 수수

상갈래(한흥공업사앞 교량) 두문동, 소두문동 63% 태백시 운행: 70%

상갈래(정암사방면 첫번째 

철교아래)
만항, 정암사,부금소 63% 귀로시 미터요금

남부주민(주)위 강원랜드입구 강원랜드 63%
밸리콘도 스키장은

미터기 요금만 수수

새마을(막골입구) 강원랜드 골프텔 63%  귀로시 미터요금

고토일 입구(구. 

영창제재소앞)
고토일 63% 귀로시 미터요금

사북읍

사북1리 화장장 (납골당)

입구교량
백전방향 63%  귀로시 미터요금

사북5리 舊동원탄좌

경비실 입구
강원랜드 63% 귀로시 미터요금

남면 경계 교량 멀미,증산 63% 귀로시 미터요금

직전 입구(그린세차장 밑) 직전, 동면 63% 귀로시 미터요금

신동읍

길운삼거리 안길운 63% 귀로시 미터요금

안경다리(함백) 방제리 63% 귀로시 미터요금

예미역 천포리 63% 귀로시 미터요금

예미역 가사리,남면방향 63% 귀로시 미터요금

※예) 강원랜드⇒고한읍․사북읍 귀로시 미터요금을 적용하며, 미터요금 구간을 
     경유하여 복합할증구간(고토일, 남면 등) 으로 운행시 복합할증요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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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선군공고 제2010-415호

공 시 송 달 공 고

 농지법 제39조 제5호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를 취소하고자 청문통지서를 발
송하였으나, 이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
에 의거 농지전용허가 취소 청문실시 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목 : 농지전용허가 취소 대상자 청문통지서 송달 불능에 따른 공시송달공고
2. 청문대상자 및 대상농지 

농지소재지 전용 허가자

반송사유
군 읍면 리 지번 지목 면적(㎡) 전용목적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정선 남면 유평

432-4

번지외1

필지

전 4,576

주유소 

및

식당

유환철 611009-1******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하송리 

394 하송 4주공 아파트 

406동906호

이사감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 농지법 제39조 제5호(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함)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농지전용허가 취소
5. 청 문 일 : 2010. 08. 09(월) 15:00 ~ 16:00
6  청문장소 : 정선군청 청문감사실
7. 공고기간 : 2010. 07. 22 ~ 2010. 08. 09 (15일 이상)
8. 기타사항 : 위 청문일에 참석하지 않거나 청문기일까지 의견(서면, 구술 또는 정

보통신망)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농지전용허가 취소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농지전용허가가 취소됩니다.

9.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원도 정선군 농업정책과 농지담당 (☎033-560-2377)에
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의견 제출서 1부

2010. 07. 22

정  선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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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호서식]

의 견 제 출 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2.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3. 의    견

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0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                        (전화 :               )

                 성명 :                        (서명 또는 인)

                                                                 정선군수 귀하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

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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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선군공고 제2010- 417호
    
 『정선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0.  07.  23.
정  선  군  수

정선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 조례안
 
1. 개정이유
   질서위반행위규제법령에 의거 “질서위반행위”의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행정
청(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상위법
인「호적법」이 폐지됨에 따라 해당 조례의 실효성이 없으므로 이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정선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8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참조 : 민원봉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민원봉사과(전화 560-22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 : 정선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 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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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정선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선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제정(1991. 04. 13 조례 제1480호) 
개정(2001. 04. 18 조례 제1856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호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2조의2 및 호적법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호적신고 또는 신청의 해태에 대
한 과태료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납부의무자) 과태료 납부의무자는 신고 또는 신청(이하 "신고"라 한다)의무자 
또는 신고자로 한다.

제3조  <삭제 2001.04.18>

제4조  <삭제 2001.04.18> 

제5조(부과등) ① <삭제 2001.04.18>  
  ②읍면장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납기개시 5일 이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납부통지서와 규칙 제39호서식의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납부의무자에게 발부하여
야 한다.  

  ③과태료의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날로부터 15일이내로 한다.  
  ④ <삭제 2001.04.18>  
  ⑤읍면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을 확인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야 하며 이를 "별지 제4호서식"의 과태료부과취소(변
경) 통지서를 납부의무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정   선   군   보

- 17 -

제6조  <삭제 2001.04.18> 

제7조(납부독촉) 읍면장은 과태료 납부의무자가 "법 제132조의2제2항" 및 규칙 제
5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
한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 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날로부터 15일이내
(은행납부 경우에는 20일이내)에 1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별지 제5호서
식"의 독촉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제8조  <삭제 2001.04.18> 

제9조(준용규정) 과태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0조(시행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04.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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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발췌

□ 호적법

호적법은 이를 폐지한다.(법률 제8435호 / 폐지 2007.05.17)  
 
제130조 (과태료) 
이 법에 의한 신고의 의무있는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기간내에 하여야 할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131조 (과태료) 
시, 읍, 면의 장이 제43조 또는 제142조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신고 또는 신
청의 최고를 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그 기간내에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132조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시, 읍, 면의 장은 1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정당한 이유없이 신고 또는 신청을 수리하지 아니한 때
2. 호적의 기재를 하는 것을 해태한 때
3. 정당한 이유없이 호적부, 제적부 또는 신고서 기타 수리한 서류의 열람을 거부한 때
4. 정당한 이유없이 호적 또는 제거된 호적의 등본, 초본 또는 제47조의 증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5. 기타 호적사건에 관하여 직무를 해태한 때
②제1항의 과태료처분으로 인하여 형사책임을 면하는 것은 아니다.

제132조의 2 (과태료의 부과·징수) 
①제130조 및 제13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읍·면의 장(제25조의2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출생·사망의 신고를 받는 
동의 관할 시장·구청장.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이를 부과·징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30일이내에 당해 시·읍·면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읍·면의 장으로부터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당해 시·읍·면의 장은 지체없이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가정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정   선   군   보

- 19 -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
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례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134조 (벌칙) 
①호적의 기재를 요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신고를 한 자는 20만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외국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허위의 신고를 한 자도 제1항과 같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질서위반행위”란 법률(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법(私法)상․소송법상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
는 행위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
 2. “행정청”이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그 밖의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私人)을 말한다.

 3. “당사자”란 질서위반행위를 한 자연인 또는 법인(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
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제4조 (법 적용의 장소적 범위) 
  ①이 법은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질서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적용한다.
  ②이 법은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질서위반행위를 한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적용한다.
  ③이 법은 대한민국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 또는 항공기 안에서 질서위

반행위를 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
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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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선군공고 제2010-419호

한국폴리텍Ⅲ대학 정선캠퍼스 활용방안 공개모집 제5차 공고

  우리군 소재 한국폴리텍Ⅲ대학 정선캠퍼스 활용방안에 대하여 4차에 걸쳐 제안을 
받았으나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어, 지역 주민 소득증대 및 고용창출 등을 통한 지
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참신하고 창의적인 활용방안을 공모하고자 합니다. 공모하
여 주신 우수한 내용은 군정에 반영하여 군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을 활성화시
켜 나갈 계획입니다. 한국폴리텍Ⅲ대학 정선캠퍼스를 직접 활용하고자 하시는 모든
분(개인, 법인, 단체, 공공기관, 정부투자기관등)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0.  07.  27.
정  선  군  수

 1. 공모기간 : 2010. 7.27. ~  2010. 8. 31.

 2. 제안자격 : 개인, 법인, 단체, 공공기관, 정부투자기관 등

 3. 공모내용(범위 및 내용)
   가. 시설현황
     - 부지 : 북평리 332-1번지 일원 59,113㎡
     - 건물 : 본관 및 학습관외 6동 7,762.4㎡
   나. 공모방법 : 자유제안
     (1) 정선캠퍼스 시설 및 부지를 활용하여 지역주민고용창출 및 소득증대를 위

한 사업방안
     (2) 군정의 능률성 제고나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 할 수 있는 방안
     (3) 기타 군정시책에 반영할 수 있는 획기적인 활용방안

 4. 응모방법
   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사업계획설명자료(PPT) 1부
     (2) 필요시 도안, 사진,  등 보충 자료
     (3) 부지매입계획 및 재원조달방안(회사 재무재표 등 재무상황 근거자료)
   나. 접    수
     (1) 방문 : 정선군청 산업경제과 지역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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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우편 : 233-701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정선군청 산업경제과
         한국폴리텍Ⅲ대학 정선캠퍼스 활용방안 제안담당자 앞(☎033-560-2432, 2438)

 5. 공모심사
   가. 심사기준 (세부내용 : 붙임 참조)
      1) 개발사업계획의 타당성
         - 사업계획의 적정성
         - 환경보전계획과의 연계성
         - 년차별 투자계획
      2) 사업 관리운영 계획의 신뢰성
         - 사업관리능력
         - 시설운영계획
      3) 재원조달능력
         - 신청자의 능력
         - 자기자본조달계획
         - 사업시행자의 자금차입계획
         - 사업대상지의 확보계획
         - 예비재원 조달계획
      4) 지역경제기여도
         - 지역주민 지원
         - 지역사회 지원계획
   나. 심사방법
     (1) 활용방안 평가위원회(정선군정조정위원회 심의) 심사
     (2) 평가기준에 의한 배점평가
   다. 결과통보 : 심의 확정후 확정된 안 통보

 6. 재산권 협의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한 매각 또는 임대
    ※ 2009년 부지 및 건물 감정평가액 : 약 80억원

 7. 기타 권리승계사항 등
    가. 공모된 공모안은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채택된 안에 대한 제반권리는 정선군에 귀속됩니다.

※ 첨부 1. 정선캠퍼스 시설 및 부지현황 1부(정선군 홈페이지 참조).
        2. 활용방안 평가항목 및 기준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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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폴리텍III대학 정선캠퍼스 -
활용방안 평가항목 및 기준

활용방안 : 
평가

항목
평    가    요    소 비  고

개발

사업

계획

○ 개발사업 구상의 적정성

   - 종합개발계획에 의한 기본계획과의 적정성

   - 계획의 참신성, 사업의 가능성

○ 환경보전계획과의 연계

   - 환경영향 저감방안 및 환경오염 방지 계획 등

○ 년차별 투자계획

   - 투자계획과 공정비율의 정확도

사업

관리

운영

계획

○ 사업관리 능력

   - 해당사업 참여경험 및 기술축적 정도

   - 관리조직 및 인력운영계획

○ 시설운영계획

   - 운영방법

   - 환경관리 계획

재원

조달

능력

○ 신청자의 능력

   - 신청자(법인)의 재무 상태

   - 법인의 경우(전체 출자자의 재무상태)

   - 지역주민 및 지역법인 참여 비율

○ 자기자본 조달계획

   - 총투자비 중 자기자본 비율

   - 자기자본 조달의 확실성

○ 사업시행자의 자금차입계획(타인자본 조달시 계획)

   - 자금차입의 확실성(MOU 체결 등)

○ 사업대상지의 확보계획

   - 사업계획에 의한 부지확보 계획

지역

경제

기여도

○ 지역주민 지원

   - 총 고용인원, 지역주민 고용계획

   - 지역상품 구매계획

○ 지역사회 지원계획

   - 지역중소기업에 대한 공사 도급계획

   - 당해사업외 지역내 투자계획

   - 지역주민 숙원사업에 대한 지원계획

   - 인근 지역과의 연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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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선군공고 제2010-424호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이전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고 불법투기를 예방하기 위한 감시카메라를 이전설치함에 있
어「공공기관의 개인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사전에 관계되는 지역의 주민 여러분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  08.  02.
정  선  군  수

 1. 예 고 명 :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이전설치 
 2. 행정예고취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4조 

에 의거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고 불법투기를 예방하기 위한 감시 카메라를 이전
설치하기 전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함

 3. 설치장소
읍 면 별 설 치 위 치 지 번 비   고

사북읍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사북리 345-2 선

 4. 의견제출
  이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쓰레기 감시카메라 설치장소 인근 주민은 

2010년 08월 21일까지 정선군수(환경산림과 생활환경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
나 전자우편 등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267 환경산림과 생활환경팀
      - 전화번호 : 033-560-2336(Fax 560-2589)
      - E-mail : werenkp@korea.kr
   ❍ 제출의견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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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견   제  출  서

1. 행정예고제목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이전설치

2. 의견내용

3. 기     타

  

        행정절차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0년 08월     일

   의견제출인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인)  (☏ :              )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할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 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

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